
건설현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위신고 뿌리 뽑는다
- ‘10.12월 ‘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’ 운영

□ 최근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
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, 이를 토대로 실업
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.

* 2010.11.18(목) 감사원 발표 부정수급 의심자 7개 업체, 34사업장 481명

○ 이들은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악용
하여, 주로 6개월 이상 피보험 자격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
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.

□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
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·소급 신고하는 경우 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

- 고용센터에서 먼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등에 응하지
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데 반하여, ’11년부터는 신고의무
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
* 과태료부과실적(시정지시건수): ‘09년 3,014건 825백만원(53천건)→

’10.11.16. 현재 2,348건 625백만원(44천건)

- 특히,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
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
계획이다.

- 또한,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하여 
신고할 경우,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하여 
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.

□ 고용노동부는 ‘11년부터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고용

보험 피보험자격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앞두고,

’10년 12월을 ‘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○ 특별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

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, 미신고 사항을 신고

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주며,

- 근로자가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

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, 그 외에 허위 신고된

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

<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>

- 운영기간: ‘10.12.1(수) ∼12.31(금)

- 신고처: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(☎031-739-3151∼2)

- 신고사항: 1. 사업주: 기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, 미신고사항 등

2. 근로자: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,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

※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,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

□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 이한수 소장은 “앞으로 건설현장

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

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”이라고 말하면서,

“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

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”고 밝혔다.


